
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

□ (목적) 우수 재난안전제품 개발‧보급 촉진과 재난안전산업 진흥 및

국민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

□ (근거) ｢재난안전산업 진흥법｣ 제16조(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)

□ (인증형식)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, 법정의무가 아닌 임의인증

□ (인증대상)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*

    * 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

➁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

➂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

□ (인증절차) 연 2회(상‧하반기) 기업의 신청 받아, 인증심사위원회에서

3차에 걸친 심사(1차, 현장, 2차심사)를 통해, 재난안전제품 인증

❶ 신 청 ❷ 서류 검토 ❸ 1차 심사

기업·개인 등

온라인 접수

신청서류 검토·보완

전문분과위 구성

인증심사위원회 

구성·운영

❹ 현장 심사 ❺ 2차 심사 ❻ 의견 수렴 ❼ 인증서 발급

현장심사위원회 

구성·운영

인증심사위원회 

구성·운영

이해관계자, 

관보·공고(30일간)
행정안전부

□ (인증표시)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

□ (사후관리) 인증 유효기간(3년) 내 1회 이상 정기 품질검사, 필요시

수시 품질검사 실시,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

□ (인센티브) 국가·지방 수의계약, 기재부 혁신제품 지정, 조달청

우수제품지정 심사 가점(1점), 중기부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 등


